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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치 법 규

[규  칙]

◈ 서울특별시규칙 제3795호

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

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 오 세 훈 
2011년 3월  3일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

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) 「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

한다)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(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)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

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.

  1.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

  2. 도면

  3.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

부    칙

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(제2조 관련)

1. 공원 및 광장

  가. 규격 및 재질

    1) 규격 : 210㎝×160㎝(가로형)

    2) 재질 :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, 오일스테인도장

  나. 도안요령

    1) 내용

      가) 좌측 : 금연로고 표시, 금연공원(광장) 표시

      나) 우측상단 : 금연구역 경계(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) 표시

      다) 우측하단

        (1) 금연구역 조성목적,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: “이 공원(광장)은 간접흡연 

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○○년 ○월 ○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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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었습니다.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

바랍니다.”

        (2) 서울특별시 휘장 표시

    2) 글씨체 : 국문-한양태백볼트체, 서울남산체EB / 영문-헬베티카볼트체

    3) 색상

      가) 바탕색 : 공원색(DIC 644)

      나) 금연로고 : 흰색, 적색(DIC 198), 연두색(DIC 61)

      다) 도면 : 연두색(DIC 61), 흰색, 검정색

   

<도안 예시>

2. 중앙차로 버스정류소

  가. 규격 및 재질

    1) 규격 : 60㎝×80㎝(세로형)

    2) 재질 : PVC재질(양면), UV코팅

  나. 도안요령

    1) 내용

      가) 좌측상단 : 서울특별시 브랜드 표시

      나) 우측상단 : 간접흡연제로 서울 로고 표시

      다) 중앙 : 금연버스정류소 이미지 표시

      라) 하단

        (1) 금연구역 조성목적,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, 금연구역 경계 표시 : “이 정류소(중

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의 중앙정류소로 조성된 구역)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

을 보호하기 위하여 20○○년 ○월 ○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위반 시에는 

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”

        (2) 서울특별시 휘장 표시



서울시보 제3030호      2011. 2. 28.(월)

4

    2) 글씨체 : 국문-서울남산체EB / 영문-헬베티카볼트체

    3) 색상

      가) 바탕색 : 흰색

      나) 글색 : 검정색흰색, 적색(DIC 2483)

      다) 테두리 : 연두색(C40Y100)

      라) 픽토그램 : 초록색(C40Y100)

   

<도안 예시>

3. 공통사항

  가. 표시방법

    1)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, 크기 

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.

    2)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  나. 설치방법

    1)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.

      가)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

      나)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

      다)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

    2) 표지판,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.

    3) 눈 ․비 ․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.

  다. 관리기준 

    1) 「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안내표지판

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.

    2)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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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)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  「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위임한 

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경계의 표시방법과 그 밖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

것임

2. 주요내용

  가.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 (안 제2조 및 별표)

      - 안내판의 모양, 재질, 도안요령, 안내문구, 글씨체 및 색상, 표시방법, 설치방법, 관리기

준을 정함

  나. 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을 정함 (안 제3조)

      - 안내표지판에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, 도면,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쉬운 그 밖의 방법

으로 표시토록 하여 시민의 이해를 제고함




